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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은 내 돈, 체불임금은 나 몰라’
상습체불 건설업자 구속

- 공사대금을 받고도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1억 1천여 만 원 체불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전대환)은 12. 5.(목),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 1억 1천여만 원을 체불한 건설업체 대표 ㄱ 씨(51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ㄱ 씨는 ’22.5월부터 경영악화로 임금, 퇴직금 체불이 발생하자 
근로자들에게 ‘사정이 어려우니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이를 믿고 기다린 
근로자들과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더욱이 올해 7월에는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 1억 5천만 원을 받아 체불
임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이를 생활비, 금융채무 등 개인의 채무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하고, 2년 6개월이 지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피해근로자
들의 체불임금을 청산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구속된 ㄱ 씨는 임금체불로 접수된 신고사건이 30여건에 달하고, 임금체불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소중지 된 상태에서 다시 
고액의 임금을 체불한 상습체불 사업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도 ㄱ 씨는 근로감독관의 연락을 회피하고 수 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이에 근로감독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탐문, 
잠복수사 끝에 ㄱ 씨를 체포하고, 12.4.(수)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그간 피의자의 범죄행태 및 체불에 대한 안일한 인식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다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재범의 우려가 상당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구속수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대환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
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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